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《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》

제 조 적용 범위5 ( )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, , , , ,
관 교육관 문서관, , ,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, , , , , ,
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,
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
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. , .

제 조 설립과 운영12 ( )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①
관자료의 구입 관리 보존 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ㆍ ㆍ ㆍ
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
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.
②제 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1
조례로 정한다.




